
  

1980    년대 한국 불법복제의 기원

-   소프트웨어 문화 -



  

“   지적 재산은 21  세기의 석유다.”
- Mark Getty(Getty Images 대표)

21   세기의 석유 전쟁? =  저작권 전쟁
- oil21.org

…

 불법복제 해적질(piracy)  과의 전쟁



  

[2011.12.02-11110호] 일부개정

[2011.06.30-10807호] 일부개정

[2009.07.31-9785호] 일부개정

[2009.04.22-9625호]  일부개정

[2009.03.25-9529호] 일부개정

[2008.02.29-8852호] 일부개정

[2006.12.28-8101호] 전문개정

[2006.10.04-8029호] 일부개정

[2004.10.16-7233호] 일부개정

[2003.05.27-6881호] 일부개정

[2000.01.12-6134호] 일부개정

[1997.12.13-5453호] 일부개정

[1995.12.06-5015호] 일부개정

[1994.03.24-4746호] 일부개정

[1994.01.07-4717호] 일부개정

[1993.03.06-4541호] 일부개정

[1991.03.08-4352호] 일부개정

[1990.12.27-4268호] 일부개정

[1989.12.30-4183호] 일부개정

[1986.12.31-3916호] 전문개정

[1957.01.28-432 호] 제정

1910  일본저작권법 시행

1908.8.12.    한국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미조약



  

1986  년 7  월 21일,    한미 지적 재산권 양해각서
(Intellectual Property: Record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

  저작권법 전문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정



  

"'세계저작권협약'(UCC)  등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
         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보호 및 제한 규정 등 정비" (  한국저작권위원회

<   개정 저작권법 해설>  중 1  차 전면개정[1986.12.31-3916호]  의 배경).

"         그 때 협상이 전적으로 외무부의 주도하에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인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특허와 같이 전문적

        이고도 중대한 사안의 합의문이 주무부처인 특허청이나 상공부 보사부 실무자
       들도 모르게 작성됐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주미대사가
    사인을 한 건 또 뭡니까.     근시안도 이만 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사부 A
  – 국장의 말 한국경제신문, 1994.9.16).

“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하여 지재권을 대폭 강화한 결과   미국에 거의 약탈
    을 당하는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는 이러한 약탈이

           있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미국 수준으로 지재권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 제도의
 ”  수용이라는 인식 이 있었다(남희섭, 2006).



  

(1970년대~)1980   년대 소프트웨어 경험/문화

게임기/  오락실 ··· 개인용컴퓨터(PC)



  



  



  



  

MBC 뉴스데스크(1983-1-16) [일요화제]      최초 한글 워드 프로세서 개발자 박현철



  



  

       컴퓨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소프트
  웨어를 개발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불법복제    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복사에 대한 기사를 다룬다는 것이 그리 반갑지는 않습니다(  유 승
권,  전남 광주, <컴퓨터학습>, 1985.12.   독자 편지 -   복사 기술

 기사는 안돼).

       우리나라처럼 미약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면 우선 좋고 많은 소프트웨
   어가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활발한 것은

  복사기술이 뛰어나기 때문  이기도 합니다.  당분간 우   리는 외국의 소프
        트웨어를 빌려다 쓰기 때문에 복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러나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까지 복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편
 집자의 변).



  

      저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무척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는
  게임광이어서 소프트웨어만 200  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당하게 값을 지

        불하고 구입한 것이 아니고 여러 친구집을 찾아 다니며 복사(copy)  한 것입니다. 정
      당한 것이 아닌 불법적인 것만 가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복사
    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2  월호 ' ’         묻고답하고 란을 보니 몇 학생이 복사법과 번지수 찾는 법을 물었더군요. 자
        신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있다면 구태여 소프트웨어를 사겠읍니까?  친구집에
     가서 복사하거나 빌려와서 복사하면 되는 것이죠. 이      불법 복사가 판을 치게 되어 국

   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부진하다  고 봅니다.      많은 경비와 시간을 들여 만들어놓은
 소프트웨어를       복사 당하면 누가 무슨 이익을 바라고 개발하겠읍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라도 복사에 대한 기사는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조 현, <컴퓨터학습>, 1986.3.   독자 편지 -   복사설명 기사는 지양되어야).

       불법 복사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방치 상태로
    놔두는 것은 우리의 미약한 PC    시장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활
     용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활발하게 유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

      이란 하드웨어 산업처럼 급속하게 발전할 수가 없읍니다.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야 훌
     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외국의 것을 빌려 써야하

 는 실정입니다.          외국 것을 쓰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자니 복사가 만
  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복사는 금지 되어 있읍니다.     복사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복사를 안하는 양식을 갖고 외국의 좋은 것을 국

   내에 소개한다는 기본적인 소양    을 갖고 있어야 하겠읍니다(  편집자의 변).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지 3  ‘    ’월호중 복사 설명기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고 기사화한 내용에 약간의 정당치 못한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내

용중        국내 소프트웨어는 복사 금지라고 하셨는데 이 점에 모순  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독자가 소프트웨어뱅크난의 것을 타이핑하며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복사이며 귀지가 실시하는 소프트웨어뱅크난 복사 판매도
        국내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이 되고 몇몇 소프트웨어 판매점에서
       국내 소프트웨어를 복사 판매하는 것도 불법 복사가 아닙니까?
         외국 소프트웨어 또한 얼마 전 세운상가 일대에서 롬팩을 테이프로 전

   환 복사한 일이 있으며,      지방 소프트웨어 판매장에서 원본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다른 테이프에 복사하는 것도 보았읍니다.   그 기사 그대로
        라면 저는 복사한 적은 없지만 소프트웨어 뱅크난의 소프트웨어를 이
         용한 바 있으므로 불법복사이고 제가 원본이 아닌 복사품을 구입한 것

        도 불법이며 귀지의 소프트웨어뱅크 복사 판매도 불법이 되는 것입니
다.

   요컨대 저의 부탁은      무조건 소프트웨어 복사를 불법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어떤 것이 복사해도 좋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소프트웨어 복사가 무조건 불법이며 그에 따라서 국내 소프트웨
   어 개발업계가 부진해지는 것입니까?(최성규, 경주시, <컴퓨터학습>, 

1986.4.    독자에게서 온 편지 -   복사는 모두 블법인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나 개인이 개발하여 상품화시킨 것을 복사하는 것
 은 불법입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뱅크난의 것을 타이핑했다고 그것이

 불법복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하라고 독자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상품화시키지 않은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 일반 유저
    사이에서 서로 복사하여 쓰고 있읍니다.   이것을 프리 소프트웨어

(free software)       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찌보면 누구든지 복사하여
   사용하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서 외국의 것을 불법 복사하는 것은 외국
     과의 소프트웨어 보호권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으나

   도의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몇 달 몇 년을 걸려 만든 소프트웨어가 단 몇 분에 복사된다면 누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고 하겠읍니까?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을 돕기
   위해서는 복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복사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원본

  을 구입하는 풍토   가 조성되어야 하겠읍니다(  편집자의 변).



  

1984년,      국내 첫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논쟁

"        당시 시기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기술선진국에서 지적소유권을 보장하라는 요
          구가 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보호에 대한 판례를 남겨두면 향후
          기술 선진국과의 저작권 마찰시 꼬투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론에 입
   각한 판례가 나오게 됐다"(<경영과컴퓨터>, 2006.9).



  

1988  년 4월, 한국팔란티어소프트웨어사:
  세운상가의 중소업체인 2  개 업체(  형제컴퓨터와 임마누엘전자)

       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고소

“PWP           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복제해준 적은 있지만 대량으로 판매한 사실은
”  “         없다 며 하드웨어를 팔 경우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끼워파는 것은 관행이 아
”니냐 (형제컴퓨터, 동아일보, 1988.05.09).



  

1991  년 7월, 미국업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
   국의 컴퓨터 업체들 고소

1992년, <도깨비>    한글카드에 대한 민사 소송

1992년말,     아래아한글의 무단 복제에 대한 대대적
 인 단속



  



  

1995년, 백신(V3)  의 경우...

1996년,  이야기 7.3   평가판의 무단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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